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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美 항소법원 , 오염자는 보험 혜택의 권리 없다고 판결

○ 미 연방법원은 농약 제조회사인 Olin 社가 보험사인 INA6)를 상대로

제기한 오염정화 비용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

- Olin 社는 Williams ton 지방에 위치한 공장에서 가동 중인 설비로 인해

야기된 토양과 지하수오염에 대한 정화 비용을 일단 부담하고 INA 社

를 상대로 비용지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함

Olin 社는 이미 지난 97년, 뉴욕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보험자인 Olin

社가 고의적으로 야기하였거나 혹은 보험증권이 만료된 후 발생된 오염

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보상을 강요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음

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연방법원에 항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lin

社는 같은 판결을 받게됨

○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고의적인 오염행위에 의

해 발생한 피해 처리비용은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임

- INA 社는 1956년부터 1973년까지 Olin 社의 책임보험사이었고 197

년 이후 INA 보험증권은 오염을 보상범위에서 제외시켰음

INA 社는 Olin 社의 오염행위를 고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였으며 법원

도 이러한 INA 社의 주장을 인정함

○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은 기업의 오염 유발에 따른 정화비용의 보험

보상범위에 대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긴 기념비적인 것으로 평가됨

- 부적절한 오염관리에 의해 야기된 토양 및 지하수오염을 고의적인 행위

로 인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, 향후 오염원인자에게 오염에 대한

조사 및 정화 의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

따라서 각 기업들은 보험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오염유발 가능성이

있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오염 토양에 대한 장기적인 정화 계

획을 수립, 실행할 필요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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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INA : Insurance company of North Americ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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